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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국내 의료분쟁 해결의 단초: 공정한 의료감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태희

The First Step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Involving Physicians of South Korea: 
Fair Medical Appraisal

Tae Hee Le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Seoul, Korea

Physicians of South Korea are not guaranteed their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amid the recent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and 

changed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surprisingly high tendency of criminal punishment on physicians compared to foreign coun-

tries such as Japan, England and German. This criminal punishment has caused several problems such as avoidance treatment and de-

fensive treatments, increasing medical costs, a phenomenon of avoiding applying to specialized department with a high risk of medical 

accidents. Considering the direct impact of medical appraisal on legal judgement, the medical community’s urgent task is to raise physi-

cians who can conduct fair, objective and consistent medical appraisal of medical accidents.  (Korean J Med 2023;9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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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2년 385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2,647건으로 지

난 8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다(Fig. 1). 국내 의료분쟁이 증

가하는 원인으로 진료 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의 

증가,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한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의사-환자 간 신뢰 상실,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

해 때문에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환자 성향, 의료

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상의 

문제,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제시된다[1]. 이러한 

의료분쟁 확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

료 및 과잉진료 행위를 양산하며, 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문

과목 선택 기피로 인해 전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

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201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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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최근 8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 현황.

지원은 8세 환자가 횡경막 탈장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단 

실패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협

의를 인정하고 진료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2018년 11

월 대한의사협회에서 79,022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그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

료행위가 위축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74.3%가 ‘매우 그렇

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가 이상 소

견을 보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냐?’는 

질문에 87.9%가 ‘매우 그렇다’고 밝혔고, ‘이번 판결을 계기

로 이상소견을 보인 환자에게 불필요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졌냐?’는 질문에 85.7%가 ‘매우 그렇

다’라는 의견을 보였다[2]. 전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일찌감치 수가 문제와 연관되어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의 특정 필수 전문과목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공의 정원을 의과대학 졸업생 수와 같도록 감

축하는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런 필수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최근 급격한 의료분쟁의 증가

가 맞물려 필수의료 공백 현상은 더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

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가령 

당사자 사이 합의(화해 계약), 금전적인 손해배상(진료비 감

면, 위자료 등)을 주장하거나 자력 구제(시위, 폭행, 협박, 인터

넷 게재 등)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민원 제기(상급자,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청와대 등), 조정 신청(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소송 제기(법원), 형사 고소(경찰, 검찰)로 의료

분쟁을 해결하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소송

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고 증거 확보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순서를 거쳤던 

반면, 최근에는 먼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과실 추정된 

손해배상의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 고소의 순서를 거치는 경우

가 많아졌다[3].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 제기된 의료분쟁에 대

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소송

에 비해 의료인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심증 형성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더욱이 최근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더욱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사들

에 대한 처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 소송은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의료사고 배상 책임 관련 

분쟁 해결 수단이었다. 의료 관련 민사 소송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한국의료분쟁조

정중재원이 설립되고 조정 및 합의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안팎의 소송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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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연도별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1심 본안사건 현황.

Table 1. 의사 수 대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벌화 비율(2013-2018년)

한국 일본 영국

평균 의사 수(명) 140,075.1 407,200.6 216,008.8

평균 기소율(%) 0.5 0.02 0.01

평균 유죄율(%) 21.7a 1.8b 0.8c

a2010-2020년 기준.
b1999-2016년 기준.
c2013-2018년 기준.

않고 있다(Fig. 2). 1심 본안사건 중 약 58%에 대해서는 판결

이 선고되며, 약 40%는 소송 취하, 조정, 화해, 기타 등 합의

와 유사한 형태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2014년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 현황을 분석해 보면 

원고 전부 승소 사건은 2% 내외,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은 50% 

내외, 원고 전부 패소 사건은 4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란 전체 사건 중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거

나 화해, 조정, 인낙 등에 의해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비율이다[1]. 국내 의료소송 인용률은 약 

50% 내외로, 손해배상 소송 전체 인용률과 유사하다[4]. 이는 

‘의료사고는 환자 측에서 입증을 책임져야 하므로 환자가 불

리하다’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1]. 약 50%

를 상회하는 국내의 의료소송 인용률은 미국의 인용률과 비교

했을 때 큰 대조를 이룬다. 미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2-14%만이 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청구된 사건 중 의미 없는 

사건이 75%에 달한다[5].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

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된 전문 진료과목 가운데 상위 10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피부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비뇨기

과, 이비인후과였다[6]. 국내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상으

로 인한 경찰과 검사 기소 현황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높다(Table 1) [6]. 동일한 대륙법계이면서 유사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업무상 과실치사 상으로 기

소되는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독일의 경우는 의료인의 형

사 재판 및 형사 책임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 등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자제하고 있으며 의

료인이 의료과실 자체만으로 징역형 등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6]. 또한 국내의 유죄율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 이처럼 높은 기소율과 유죄율은 방어진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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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항목 내용 관련 판례

객관적 

기준

의학적 수준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 수준이다. 따라서 당시 일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준이다. 가령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국내에 없는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1997.8.29선고

96다46903판결

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

대법원1990.1.23선고

87다카2305판결

의사의 수준 의사의 수준은 일반적인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구체

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7.2.11선고

96다5933판결

의료행위 

당시 의료 

관행

일반적으로 의료인 의료 관행에 따랐다는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의료 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 관행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2004.10.28선고

2002다45185판결

대법원1997.4.8선고

96도3082판결

대법원1992.5.12선고

91다23707판결

구체적 

기준

의사의 재량 의료인은 검사, 진단, 치료, 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적인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2007.5.31선고

2005다5867판결

대법원1997.9.29선고

96다46903판결

서울고법2007.3.15선고

2006나56833판결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 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 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응급 수술이 불

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

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

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2005.6.24선고

2005다16713판결

환자의 특이 

체질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

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자의 특이 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대법원2005.6.24선고

2005다16713판결

대법원2010.2.25선고

2009다75574판결

Table 3. 현명한 감정서 작성을 위한 5대 원칙

판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의료감정서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될 수 있고 잘못된 감정서는 억울한 의료과실 및 형
사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가적 의학 수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에서 주의 의무에 충실했는지 판단하
면서 감정해야 한다

감정(感情)이 섞인 단어나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을 반드시 피한다. 예시) 아쉽다, 다시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완전히, 늘, 매
우, 다소, -할 수 있다 등

감정질의서에 반복되는 질문이나 감정인의 실수를 유도하는 질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악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치가 잘못되었다는 인과관계 오류를 피하고 악결과가 일어난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정한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료감정이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

절한 진료가 제대로 행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

료소송에서 감정 결과의 이용은 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이용

하는 데 불과하는 것으로 법관이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

고 감정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지

만 실제로는 감정 결과가 의료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의료감정 보고서는 증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전례를 남겨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의료감

정이 매우 중요하다[7]. 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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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재원 내 감정위원 및 대학병원의 해당 과목 전문의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감정인의 필수 요건에는 의사 

면허, 고도의 전문 지식, 충분한 임상경험, 높은 의료 윤리, 

냉정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태도와 국내 관련 법규 이해 등

이 있다. 또한 의료과실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7]. 

형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을 엄격히 요구하는 

반면 민사의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의

료과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올바른 의료감정서 작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의료인의 과

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데, 주의 의무에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

가 있다. 결과예견 의무 위반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

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이고 결과회피 

의무 위반이란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이다[8].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2). 의료인은 환자

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

다.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의료과실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의료감정서 작성의 원칙은 목적이 뚜렷해

야 하고, 감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하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서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감정의사는 감정서 작성 전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 진료기록, 

검사실 검사, 영상 검사 등 의료 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 진

찰 소견, 치료 내용, 치료 결과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기록을 

완벽히 검토 후 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사가 구속되는 이유는 부적절한 감정, 민사감정을 형사

감정에 잘못 적용하는 제도적인 문제와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악용된 형사 소송이다[7]. 판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의료감

정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감정의사

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로 의료감정에 임해야 한다(Table 3). 

특히 의료감정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해당과 전문의들에 의

해 수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의사는 자신의 의학 수준

에 감안하여 감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9]. 즉 이상적

인 의료행위와 진료 지침에 따랐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감정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감정질의서 내 반복되는 질문은 

감정인의 실수를 유도하여 환자 측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질문

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7]. 의료감정에서 불필요한 단어, 

특히 감정(感情)이 섞인 단어는 감정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

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9]. 감정인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인과 과실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쉽다’, ‘돌이켜 보면’ 

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현장과 환자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감정인은 본인이 그런 상황

에 몰입되어 감정을 해야 한다[9]. 

최근 증가하는 의료분쟁과 변화된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의사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 처벌하는 경향이 높고 의료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및 응급 상황 또는 필수의료 영

역과 같이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영역에서 의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현 세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 처벌 등의 징벌적 조치는 오히

려 대다수의 환자에게 유해한 법제도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

이 진행되는 경우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

료 및 과잉진료 행위를 양산하며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고 의

료사고 위험이 높은 전문과목 선택 기피 현상을 유발하여 전

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는 1)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형사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 배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의료사고처리특

례법, 3)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은 다른 전문가 직역과의 형평

성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법리적 판단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의료계

의 시급한 과제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감정서의 

중요함과 영향력을 인지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공

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가를 확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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